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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당연하다, 교과부는 자의적 교과서 수정 시도 중단하라

오늘(15일) 대법원은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

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념

과 정치 논리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

다.

근현대사 교과서 개악 파동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이 초·

중·고교에 사용되는 일부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수정 요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

다.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는 이에 호응하여 교과서 내용을 강제로 뜯어고쳤다. 이는 누가 보더라

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수정명령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목적이 개재된 행위였

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근·현대사’뿐 아니라 ‘경제’, ‘도덕’ 등의 과목에서도 교과서 내용에 절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을 수정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조처가 단순히 교과서 내용 몇

군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역사인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라

고 본다.

지난 1월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내용 수정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령, 검정기준 등에 있던 내용을 법령으로 격상시킨 이 입법예고안은 이

번 ‘금성교과서 소송’과 같은 일을 애초에 봉쇄하고, 공권력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수정 명령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교과서 내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 제31조의 취지와 이번 대법원 판결

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앞으로도 교육계와 학계,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

서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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